외국국적 고급인재 및 투자가의 입국 및 거류 편의제공에 관한 방법
제1조 《公安部, 外交部 등 部門의 외국국적의 고급인재 및 투자자에게 입국 및 거류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전달하는 國務院辦公廳의 통지》를 실시하고, 외국국적 고급인재 및 투자가가 심천에 와서 서비스와 투자를 하도록 더욱 흡인하기 위하여 시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이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인사와 그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입국과 거주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省(部)級 국가기관이 초빙한 고급고문,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외국과 서명한 국가급 및 省(部)급 과학기술협력사업, 중점 공정협의, 인재교류항목을 집행하는 첨단기술, 고급관리인원
  2. 심천시의 사회경제문화 등에 중대하거나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원
  3. 정부간 무상원조협상을 집행하는 인원
  4. 국가 및 省(部)級 과학연구기구, 중점 대학에서 초빙한 학술, 과학연구 선두자 및 관련 단위에서 초빙한 부교수, 부연구원 이상 직명을 가지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는 학술, 과학연구 핵심인원
  5. 기업(첨단과학기술기업과 민영기업 포함), 사업단위 중 부총경리 이상 직무를 담당하거나 동등한 대우를 향유하는 고급 관리인원과 중요전문기술인원 
  6. 심천시에 300만불 이상 투자한 개인 및 투자액이 30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파견하여 심천에 온 관리인원 및 전문기술인원 
  7.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학상을 받은 외국국적인사 및 기타 특출하고 중요한 외국국적 인사, 또는 시정부가 영예칭호를 수여한 외국국적 인사

제3조 이 방법 제2조에 규정된 인원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입국 및 거주편의를 향유할 수 있다.
  1. 복수의 임시 입국이 필요한 외국국적 인원에 대하여 2∼5년 복수 입국에 유효하고, 매번 거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F자(訪問類)비자(이하 장기복수 F字 비자라 함)를 처리할 수 있다. 
  2. 심천에서 근무하고 장기적 거류가 필요한 외국국적 인사에 대하여 2∼5년이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및 상당하는 기한의 복수 출입하는 Z字(工作類) 비자를 처리할 수 있다.
  3. L字(旅行類) 비자, F字 비자 및 X자(學習類)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인사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소유 비자를 Z자 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2∼5년간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및 상당하는 기한의 복수 출입 Z字 비자를 처리할  수 있다. L, X字 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인사는 소유 비자를 장기복수 F字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제3조에 규정된 입국 및 거류편의를 향유하고자 하는 인원은 신청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1. 항목이 충실히 기입되고, 신청인의 최근 正面, 脫帽한 칼라사진이 첨부된 《外國人사증證件申請表》1부, 거류증을 처리하는 경우 같은 사진 1장 별도 첨부(規格32 40mm)
  2.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과 비자 및 사본(A4용지에 복사)
  3.《外國人體格檢査記錄驗證證明》(위생부문 발급, 16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무료)
  4.《境外人員臨時住宿登記表》(장기호텔투숙자는 투수카드를 제출)
  5. 신청관련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 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省(部)級 국가기관의 관련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시정부 관련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방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무상원조협의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방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시외국전문가관리부문자격인정증명 및 채용단위의 증명 또는 초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이 방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공상영업증 또는 사업단위 성립승인문서, 채용단위의 직무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이 방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부합 경우 공상영업증 및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이 방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학수상을 획득한 증명 또는 시정부가 발급한 영예칭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위에 기술한 인원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신청할 때에는 부부관계증명 또는 자녀출생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복수 F字 비자 처리에 부합되는 외국국적 인사는 입국후 시정부외사부문이 발급한 공문에 의거 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 처리를 신청한다.
  외국국적 인사의 국경외 장기 복수 F字 비자 처리신청에 대하여 시정부외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동의하는 경우 즉시 심사의견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주외중국대사(영사)관에 신청인에게 사증을 발급하도록 통지한다.
  L, X字 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인사가 장기복수 F字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련단위가 시정부외사부문이 발급한 공문 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 증서, 영업허가증 및 부본 등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 신청한다. 

제6조 2∼5년이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및 상당하는 기한에 복수 출입하는 Z字 비자를 처리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국적 인사는 입국 후에 본인 또는 관련단위가 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Z자 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인사는 본인 또는 관련단위가 시정부외사부문이 발급한 공문 및 《외국전문가증서》 또는 《외국인 취업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 신청할 수 있다. F, X字 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인사는 본인 또는 관련단위가 시정부외사부문이 발급한 공문 및 《외국전문가증서》 또는 《외국인 취업증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외국 투자가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중요 우호 중국동포社團의 주요책임자 및 그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위에 기술한 규정에 의하여 입국, 거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장기복수 비자의 비용은 1년 복수 비자의 비용표준에 따라 수취한다. 지급처리는 급행료(加急費)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이 방법은 2002.11.1부터 시행한다. 끝.
